
■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18. 3. 6.>

아동용품의 안전기준(제27조 관련)

구분 안전기준

1. 아동을 

위한 제품

가. 제품의 성분ᆞ함량ᆞ구조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제품 사용 적정 연령을 표시하여야 하며, 연령에 따른 주의사

항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다. 제품의 사용 방법 및 안전사고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

다.

라. 그 밖에 위해(危害)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2. 아동이 

이용하는

놀이시설물

가. 놀이시설물의 어떠한 부분에도 아동의 살을 베거나 찌를 수 있는 

날카로운 부분, 모서리, 뾰족한 부분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놀이시설물의 돌출 부분인 볼트와 너트는 위로 튀어나오지 않

도록 하여야 하며, 볼트와 너트가 위를 향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높이가 3.2밀리미터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아동이 추락할 가능성이 있는 놀이시설물 아래와 주변의 공간

(안전지대)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아동이 걸

려 넘어지거나 부딪칠 수 있는 방해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라. 움직이는 부분들이 서로 맞물리는 놀이시설물의 경우 아동의 

신체 일부분이 끼지 않도록 그 맞물림의 형태 및 힘을 점검하여

야 한다.

마. 놀이시설물에 구멍이나 틈이 있는 경우 주의 깊게 디자인하여 

아동의 몸이 빠지거나 끼는 사고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바. 놀이시설물 사이에 연결되거나 바닥과 놀이시설물에 45° 이내

로 연결된 줄은 아동이 많이 다니는 곳에 설치하지 말아야 한

다.

사. 놀이시설물은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제조업자의 취급설명

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관리인은 각 놀이시설물에 대한 적절

한 점검 일정을 세우고 이를 지켜야 하며, 안전관리를 위하여 

한 모든 행위는 기록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